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9] <개정 2024. 6. 25.>

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

수(제34조 관련)

사업의 종류
사업장의 상시근로자

수

1. 토사석 광업

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제외

3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(세제, 화

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

다)

4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
5. 1차 금속 제조업

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

7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
8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

조업은 제외한다)

9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

다)

상시근로자 50명 이상

10. 농업

11. 어업

12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
13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
13의2.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

14. 정보서비스업

15. 금융 및 보험업

16. 임대업; 부동산 제외

17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)

18. 사업지원 서비스업

19. 사회복지 서비스업

상시근로자 300명 이상

20.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

(「건설산업기본법 시

행령」 별표 1의 종합

공사를 시공하는 업종

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

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



에는 150억원 이상)

21. 제1호부터 제13호까지,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

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

상시근로자 100명 이상


